질의8: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 관련 투자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? 중국 정부관련 부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? 어떤 면에서 법률실무가의 도움이 필요한가?

답변: 

1. 투자정보의 수집

(1) 한국내 공관인 한국무역협회·KOTRA·대한상공회의소·중소기업진흥공단·한국수출입은행·외교통상부·주중한국대사관·한국내 중국투자컨설팅회사·현지 한국인상공회의소 및 기진출 기업으로부터 투자지역의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
(2) 중국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(CCPIT)·관련 협회 및 중국컨설팅회사를 통하여 투자지역의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
(3) 중국내 해당 투자지역의 외자유치기관으로부터 투자지역의 상세한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

2. 해당 투자지역의 중국 지방정부에는 대부분 외자유치전담부처(예컨대 청도의 경우 청도시대외경제무역국·청도시황도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등)가 있으며 그 부처로 부터 해당 지역의 투자정보 제공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과의 조정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비교적 완벽한 외국인투자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와 경제개발구에는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회사설립 전반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설립대행까지 하여 주고 있다. 또한 현지의 법률사무소나 컨설팅회사에 설립대행을 의뢰하여 신속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다.

3. 회사설립의 절차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자의 상업목적에 부합되는 투자방안의 설계 및 검토,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계약·합자/합작계약·기업정관·토지사용권양도계약/임대계약·건물매매/임대계약 및 기타 법률서류의 작성 또는 검토는 외국인 투자법무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. 위 법률서류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보장으로 되기 때문이다.

**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.

